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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m 원고는 인천 소재 초·중·고등학교의 집단급식소에 식자재 중 공산품을 전문으로 

납품하여 영업을 하는 회사이며, △△고와 20◯◯. ◯. ~ 20◯◯. ◯. 식재료 공급

계약을 체결하여 식자재를 공급하였음.

m 원고는 △△고에 납품계약범위를 초과한 품목수량에 대해 계약품목과 다른 단가를 적

용하여 대금청구를 하였으나, △△고는 납품계약범위를 초과한 품목수량의 단가를 

기존 계약단가로 적용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을 하지 

않음.

m 이에 원고는 초과 물품대금 2,647,750원 및 독촉절차비용, 연체이자를 지급하라는 

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, 법원에서 지급명령결정을 한 바, 이에 피고

가 이의신청함에 따라 민사소송 본안사건으로 전환되어, 계약범위를 초과한 품목

수량에 대한 추가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.

주  문
1.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. 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판결이유 m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함.


